
 

[ 문서번호 ]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63 (2007.03.22) 세목 부가

[ 제    목 ]
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[ 요    지 ]
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.01.01 이후 계약(수정, 
갱신 등)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[ 회    신 ]
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
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 「부가
 가치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.01.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
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[ 관련법령 ] 부가가치세법 제12조【면세】



1. 질의내용 요약
 1994년부터 ○○도에서 생산되는 ○○도산농축산물의 직거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
소유 공유지를 활용한 ○○농수축산물 직판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개설 운영하였으나 
2000년 10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농수축산물 직판장 
부지에도 임대료가 부과됨으로 인해 유상임대로 전환 

 1. 2006. 2. 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 임대료에 대한 
부가가치세 과세여부

 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
 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
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【면세】
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
  17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

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
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
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】

 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
제외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6.2.9>

  3. 부동산 임대업, 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골프장·스키장운영업, 기타 운동시설 
운영업. 다만,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의 
규정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
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


